
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6-77호

도시관리계획(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399호(2020. 9. 24.)로 결정 고시된「내방역 일대 지구단

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서초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6. 3. 12.)를

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

관리계획(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2일

서 초 구 청 장

1. 결정 취지

-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체계 개편으로 결정된 인센티브 항목을

구체화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는 사항임

2.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

가. 용도지역이 유지되는 지역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

■ 기정

인센티브 항목
산정기준 계획기준 비고

구분 유형

스마트

도시

UAM시설
기준용적률×

0.03 이하

ㆍ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

동의를 통해 결정
첨단기술 테스트베드

스마트산업 육성

로봇친화형 건축물
기준용적률×

0.03~0.05

ㆍ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시

- 최우수 0.05, 우수 0.03

탄소중립

지열 등

신재생에너지 설치

기준용적률×

0.05

ㆍ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재생열 의무

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경우

(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)

저영향 개발
기준용적률×

0.05

ㆍ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물

- 빗물분담량 기준의 1.2배 이상 설치

ㆍ그 외

-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기준 준수

인센티브 항목
산정기준 계획기준 비고

구분 유형

디자인

혁신

특색있는 건축설계
기준용적률×

0.03 이하

ㆍ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

동의를 통해 결정공공시설 연계

경관사업

유니버셜

디자인 도입

기준용적률×

0.03~0.05

ㆍ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

- 최우수 0.05, 우수 0.04, 일반 0.03

녹지생태

도심

입체녹지 조성
기준용적률×

0.05

ㆍ녹지생태도심 개방형 녹지 조성기준 상 인정

한도 이상 설치 시

공공보행통로 설치
기준용적률×

0.03

ㆍ공공보행통로에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 

설정 시

지역맞춤

역사문화 특성 보전
기준용적률×

0.03

ㆍ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산정요율은 시장의 서면

동의를 통해 결정
지역특화용도 도입

전선지중화 설치

■ 변경 : (A)주거 및 (B)생활지원

인센티브 항목
산정기준 계획기준 비고

구분 유형

탄소중립

지열 등

신재생에너지 설치

기준용적률×

0.05

ㆍ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

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

경우

(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)

저영향 개발
기준용적률×

0.05

ㆍ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

 - 빗물분담량 기준의 1.2배 이상 설치

ㆍ그 외

 -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

기준 준수

 ※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

자료 작성 후 자치구

물순환주관부서 및

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

협의

녹지생태

도심

입체녹지 조성
기준용적률×

0.05

ㆍ녹지생태도심 개방형 녹지 조성

기준 상 인정한도 이상 설치 시

(법적 설치의무 면적 제외)

 ※ 개방형 녹지 인정 한도

- 대지면적 3천㎡미만: 25%

- 대지면적 5천㎡미만: 35%

- 대지면적 8천㎡미만: 40%

- 대지면적 8천㎡이상: 45%

공공보행통로 설치
기준용적률×

0.03

ㆍ공동개발, 건축협정 등을 통해 해당 

블록을 관통하는 폭 2m 이상의 

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고 지역권 

설정 시

지역맞춤 전선지중화 설치
기준용적률×

0.03

ㆍ지상 전주, 전선 등을 지중화 또는 

가로지장물을 대지 내로 이전 설치

하는 경우

※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저영향 개발 항목의 경우 상한용적률과 중복 적용 금지



■ 변경 : (C)업무

인센티브 항목
산정기준 계획기준 비고

구분 유형

탄소중립

지열 등

신재생에너지 설치

기준용적률×

0.05

ㆍ서울특별시 녹색설계기준에 따른 

재생열 의무기준 이상을 준수하는 

경우

(기후환경본부 방침 연동 적용)

저영향 개발
기준용적률×

0.05

ㆍ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대상 건축

 - 빗물분담량 기준의 1.2배 이상 설치

ㆍ그 외

 -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빗물분담량 

기준 준수

 ※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

자료 작성 후 자치구

물순환주관부서 및

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

협의

디자인

혁신

유니버셜

디자인 도입

기준용적률×

0.03

ㆍ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

(BF인증)을 인증하는 경우

녹지생태

도심
입체녹지 조성

기준용적률×

0.05

ㆍ녹지생태도심 개방형 녹지 조성

기준 상 인정한도 이상 설치 시

(법적 설치의무 면적 제외)

 ※개방형 녹지 인정 한도

- 대지면적 3천㎡미만: 25%

- 대지면적 5천㎡미만: 35%

- 대지면적 8천㎡미만: 40%

- 대지면적 8천㎡이상: 45%

지역맞춤

지역특화용도
기준용적률×

0.03

ㆍ업무 용도를 지상 연면적의 50% 

이상 설치하는 경우

(주차장 면적 제외)

전선지중화 설치
기준용적률×

0.03

ㆍ지상 전주, 전선 등을 지중화 또는 

가로지장물을 대지 내로 이전 설치

하는 경우

※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저영향 개발 항목의 경우 상한용적률과 중복 적용 금지

나. 기타 결정사항 : 변경없음

3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※ 아래의 관계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열람장소 :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초구청

도시계획과(☎02-2155-6812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[붙임]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구역에 관한 결정도


